
공명선거 협조문

2022년 7월 13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, 선거운동 

도우미, 후보자의 가족 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선거규정에 

따라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.

후보자는 규정에 위반된 선거운동을 하여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정

당당하게 경쟁하여 주시기 바라며, 학생 여러분은 규정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

학교선거관리위원회로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[ 처 분 기 준 ]

1. 경    고

⦁ 후보자간 다툼

⦁ 선거운동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

⦁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

⦁ 선거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경우

2. 후보자 등록무효

⦁ 선거권자에게 음식물,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

⦁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

⦁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

3. 당선무효

⦁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발견된 때

풍무초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(직인)


